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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작성 기획

1. 통 계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

3. 작성방법

○ 2003∼2009년 : ｢지방행정정보망｣에 설치･운영된 복지정책DB 분석

○ 2010∼2021년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석

○ 2022∼2023년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석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

- 공표주기 : 1년(7월 말)

6. 통계과정 개관

□ 업무처리절차

○ 3~4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하여 자료 추출

○ 5~6월 : 내용 검토

○ 7월 : 통계 책자 발행 및 국가통계포털 등에 등록

7. 통계연혁

○ 2001∼2009년은 ｢지방행정정보망｣에 설치･운영된 복지정책DB, 2010∼2023년은 행복e음을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임.

- 지방행정정보망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행복e음에 생성되어 있는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통계항목을 제한적으로 선별･발췌하여 분석하였음



Ⅱ.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개념 및 용어정의

○ 일반현황

- 총인구(명) :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며, 총인구는 통계청상

총 인구(등록외국인포함)와 일치

- 수급권자(명)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명)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보장기관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 개별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1-2 적용 분류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현황 항목 분류(3개 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시설) - 시도별

○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 – 시도별, 성별, 연령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 시도별, 특성별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사항

○ 통계작성대상은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의 각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추출

- 보고대상 및 작성대상의 데이터는 비공개자료가 없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모두 일치함.

□ 작성기간 내 변동사항 발생시 보정방법

○ 작성기간 내 통계작성대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Ⅲ.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통계작성 절차 흐름도

□ 자료수집 과정

○ 전산입력

- 지자체 담당자 기초자료 입력

○ 오류점검

- 오류 발생 확인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정 또는 보건복지부로 공문 시행

○ 자료추출

-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자료 추출 및 통계 작성·발간

추진단계 업무내용 기관

1단계 지자체 담당자 기초자료 입력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복e음 시스템 활용하여 통계자료 추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3단계 내용검토 보건복지부

4단계 통계 책자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 등록 보건복지부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의 코딩(부도화) 방법 및 코드체계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출력형식은 엑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각 항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통계항목을 입력함

 

□ 자료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 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되고 있음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오류 시 사회보장정보원 통계 시스템에서 자료

수정 및 보건복지부로 공문 수정 요청

2. 자료내검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계 자료집계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지자체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조사결과 입력보고(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

- 시도사업자별 부여된 ID로 업무담당자 로그인

- 접속 후 조사결과 입력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하여 업무지침 및 입력 관련 공지사항 확인

- 소속 지자체별 조회 : 동일 시/도에서 통계 입력 현황 확인 가능

- 자료입력 상태는 담당자별 수정 및 보완 불가. 자료 수정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보정

요청

  

3. 무응답

 

□ 주요 항목에 대한 항목 무응답률

○ 통계의 주요 항목에 대한 무응답률 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입력은 개인 및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기관 즉 지자체가 담당

하는 업무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

해야 하는 사항으로 무응답률 0%임

 

□ 항목 무응답 대체 방법

○ 무응답률 0%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단위무응답 및 산출서식

○ 무응답률 0%이므로 단위무응답 및 산출서식이 존재하지 않음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에 대한 처리 방법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수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수정오류

검토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수정



Ⅴ.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표
(단위: 가구, 명)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6년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2007년 852,420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2008년 854,205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2009년 882,925 1,568,533 882,925 1,482,719 85,814

2010년 878,799 1,549,820 878,799 1,458,198 91,622 

2011년 850,689 1,469,254 850,689 1,379,865 89,389 

2012년 821,879 1,394,042 821,879 1,300,499 93,543 

2013년 810,544 1,350,891 810,544 1,258,582 92,309 

2014년 814,184 1,328,713 814,184 1,237,386 91,327

2015년 1,014,177 1,646,363 1,014,177 1,554,484 91,879

2016년 1,035,435 1,630,614 1,035,435 1,539,539 91,075

2017년 1,032,996 1,581,646 1,032,996 1,491,650 89,996

2018년 1,165,175 1,743,690 1,165,175 1,653,781 89,909 

2019년 1,281,759 1,881,357 1,281,759 1,792,012 89,345 

2020년 1,459,059 2,134,186 1,459,059 2,046,213 87,973

2021년 1,637,569 2,359,672 1,637,569 2,268,852 90,820

2022년 1,699,497 2,451,458 1,699,497 2,359,228 92,230

2023년 1,788,309 2,554,627 1,788,309 2,458,608 96,019

서 울 313,315 427,880 313,315 418,212 9,668

부 산 171,576 234,657 171,576 230,100 4,557

대 구 108,632 154,802 108,632 149,706 5,096

인 천 116,539 174,116 116,539 167,473 6,643

광 주 63,415 96,473 63,415 94,051 2,422

대 전 52,729 77,554 52,729 74,348 3,206

울 산 31,153 43,817 31,153 42,577 1,240

세 종 5,361 8,607 5,361 8,082 525

경 기 325,304 474,086 325,304 452,805 21,281

강 원 61,450 86,667 61,450 82,055 4,612

충 북 55,607 81,577 55,607 76,073 5,504

충 남 64,884 92,992 64,884 87,637 5,355

전 북 88,781 131,557 88,781 126,481 5,076

전 남 75,432 107,240 75,432 101,803 5,437

경 북 107,369 151,253 107,369 143,562 7,691

경 남 124,358 176,280 124,358 170,441 5,839

 * 가구 총계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 수임

□ 통계표 등 이용 시 주의사항

○ 모든 수치는 각각 반올림 되었으므로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공표시기
○ 매년 7월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및 공표방법
○ 계획 및 통계작성율에 따라 공표일정 수립

- 연간 : 7월 말 중

○ 공표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 개념, 분류기준, 보고기준, 보고시기 등 주요사항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

○ 통계 개념은 작성방법(지침) 기준으로 매년 동일하게 입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는 공표주기가 1년으로 보고시기는 7월 말에 1회 발행

되며, 보고기준으로 매년 7월로 동일하게 적용됨

 3-2 시계열 비교성 : 해당사항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 해당사항 없음

4. 일회성 수정

   

□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한 내용, 사유, 조치과정 및 결과

○ 행복e음시스템에서의 오류검정 외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력자료에 대한 검증 수행

○ 오류가 발생할 경우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부

5. 통계활용 실태

□ 통계 서비스 경로별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행물 제공 중, 별도의 모니터링 분석은 진행하지 않음



6. 접근성 및 명료성

 6-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서비스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7. 비밀보호 및 보안

 

 7-1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는 기관별 취합자료임

 7-2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처리 및 보관을 위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유실,

훼손될 가능성은 없으며 공개자료임

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구성(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인력 : 1명)

2.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입력, 처리, 집계, 분석용 시스템이 개발되어 DB를 구축하여 관리 중


